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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4민 사 부

결

사       건 2011나96941  당이

원고, 항소인 ○○○

자 이사 ○○○

소송 리인 ○○○

담당변 사 ○○○

고, 항소인 ○○○

법 상 자 ○○○

소송 행자 ○○○

1심 결 원지 법원 안양지원 2011. 11. 3. 고 2011가합3553 결

변  종 결 2012. 5. 10.

 결  고 2012. 6. 14.

주 문

1. 원고  항소를 각 다.

2. 항소 용  원고가 부담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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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취지 항소취지

  1심 결  취소 다. 원지 법원 안양지원 2009타경6500 , 2009타경6838  부

동산임 경매 신청사건에 여  법원이 2011. 5. 9. 작  당   고에  

당액 345,445,347원  삭 고 원고  당액 3,515,628,139원  3,861,073,486원

 경 다.

이 유

1. 이 사건 각 근 당권에  임 경매  당

  인 입  매를 목  는 ◇◇◇(이  ‘◇◇◇’라 다)는 사  신축

 여 2006. 8. 30. □□□ 부  토지 매 자  1,979,865,300원(일본국 법  

241,500,000엔)  출 아 별지 목  1, 3항 재 부동산(이  ‘이 사건 각 토지’라 

다)  매 고 같  날 이에  소 권이 등 를 마쳤다. 그리고 ◇◇◇는 이 사

건 각 토지에 여 같  날 □□□에 채권 고액 3억 엔  1번 근 당권  채권

고액 4억 2,000만 엔  2번 근 당권  각 해 주었다(이   각 근 당권  ‘이 

사건 토지 근 당권’이라 다).

  그 후 ◇◇◇는 □□□ 부  별지 목  2항 재 건 (이  ‘이 사건 건 ’이라 

고 이 사건 각 토지  합 여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다)  신축자  2007. 

1. 26.부  2007. 11. 19. 지 9회에 걸쳐 합계 2,307,442,450원  출 았다. 그리고 

◇◇◇는 이 사건 건  신축 후 2007. 12. 21. 그 명  소 권보존등 를 마  다  

2007. 12. 28. □□□에 채권 고액 3억 엔  1번 근 당권  채권 고액 4억 2,000

만 엔  2번 근 당권  각 해 주었다(이  이 사건 건 에   각 근 당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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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‘이 사건 건  근 당권’이라 고 이 사건 토지 근 당권과 합 여 ‘이 사건 각 근

당권’이라 다).

  편 울 장  2006. 12. 5. ◇◇◇가 2004 부  2006  사이에 입신고  

품( 인)에 여 누락  , 주 , , 부가가  합계 2,325,566,530원(이  

‘이 사건 조 채권’이라 다)에  경 고지 를 납부  2006. 12. 19.  여 ◇

◇◇에 송 다. 이에 여 ◇◇◇는 2008. 10. 31. 지 체납조 를 분 납부 다

가 단 고 이에 울 장  2009. 1. 23. 이 사건 각 부동산  압 다.

  □□□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여 2009. 2. 18. 원지 법원 2009타경10903

 임 경매개시결  고(이는 2009. 4. 1. 원지 법원 안양지원  이송 어 

2009타경6500  진행 었다) 2009. 4. 9. 원지 법원 안양지원 2009타경6838  

다시 임 경매개시결  았다(이  ‘이 사건 경매’라 다).

  울 장  이 사건 경매 차에  2009. 3. 4. 이 사건 조 채권  당시 지 남

아 있  1,065,315,430원(본  608,751,680원, 가산  456,563,750원)에  부청구

를 고 2011. 5. 3. 경매법원에 961,237,590원(본  591,177,730원, 가산  370,059,860원)

 채권계산 를 각 출 다. 그리고 원고는 2009. 5. 11. □□□  ◇◇◇에   

출 채권  양 고 부동산임 경매 차 계신청   후 2011. 4. 28. 경매법원에 

15,468,705,082원  채권계산 를 출 다.

  경매법원  2011. 5. 9. 열린 이 사건 경매  당 일에  이 사건 조 채권(가산

 외  본 )  법 일이  경 고지  송일인 2006. 12. 5.  이 사건 토지 

근 당권 일보다 늦지만 이 사건 건  근 당권 일보다 앞 는 것  단

여 원고에게 3,515,628,139원 , 고에게 345,445,347원  각 당 는 내용  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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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작 고, 원고는  당 일에 출 여 고가 당  345,445,347원 부

에 여 이 를 진  다  그 부 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다.

[인  근거] 다  없는 사실, 갑 1 내지 4 증,  1, 5 내지 8, 16 내지 18 증  각 

재, 변  체  취지

2. 원고  청구원인

  울 장  이 사건 조 채권  납부를 2009. 3. 21. 지 여 주었 므  그 

법 일도 그  같이 변경 었다. 그러므  이 사건 토지 근 당권뿐만 아니라 이 사

건 건  근 당권도 이 사건 조 채권에 우 다.

  또  ◇◇◇는 □□□에 이 사건 조 채권  체납 사실  도  폐 고 계속 

출  았고 울 장  2006. 12. 5. 이 사건 조 채권  경 고지 를 송 고

도 체납  지속  징 고 이 사건 건  추가 담보  보  도  ◇◇

◇  사해  출 도를 알면 도 재량권  남용 여 체납처분  여 주었다. 그 

결과 이 사건 조 채권에  압 가 2009. 1. 23.에야 이루어지게 었는 , 만약 이 

사건 조 채권에  체납처분이  시 에 이루어  □□□이 이 사건 조 채권

 체납 사실  알았 라면 출채권 회 를  조 를 취   있었고 추가 인 

출  인  손해를 막  도 있었  것이다. 그러므  고가 이 사건 경매에  이 사

건 조 채권  우 권  행사 는 것  신 에 다.

  라  이 사건 경매  당 상 고에게 당  원  삭 고 이를 모  원고

에게 당 는 것  경 여야 다.

3. 단

  가. 법 일 변경 주장에  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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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원고는 울 장이 이 사건 조 채권  납부를 2009. 3. 21. 지 여 주었다

고 주장 나, 이 사건 조 채권  납부 일이  같이 었다는  인  아

 증거도 없다. 다만 울 장이 이 사건 경매 차에  출  부청구 (  5

증)에 이 사건 조 채권 등  납부 이 ‘2009. 3. 21.’  시 어 있 나 이는 당시

지 매월 생  가산 ( 법 41조 2항)  가장 늦게 생  가산  납

부 일  시  것일 뿐이다.

  또   경 고지 에 여 고지  이 사건 조 채권  법 일  고지  송

일인 2006. 12. 5.인 (국 본법 35조 1항 3  나.목, 법 26조 1항), 

고지  납부 이 사후에 었다고 여 당해 조 채권  법 일 지  

납부 일  변경 다고 보아야  아  근거도 없다. 라  원고  이 부분 주장  

이  없다.

  나. 신   주장에  단

  울 장이 2006. 12. 5.  경 고지 에 여 이 사건 조 채권  고지  후 

2009. 1. 23. 이 사건 각 부동산  압 지  사 들에 여 보건 ,  2, 4, 9 

내지 14, 18 증(가지번  포함)  각 재에 변  체  취지를 종합 면, ① 울

장   경 고지 에   납부 일인 2006. 12. 19.이 경과 자 2006. 12. 20. 

◇◇◇소  부동산  조회 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견 나 이 사건 토지 근

당 등   근 당권  인 여 압  실익이 없는 것  보고 압 에 나아가

지 아니  사실, ② ◇◇◇는 2006. 12. 21. 울 장에게 체납 액  256,161,030

원  납부 고 2006. 12. 22. 체납 액 분 납부계획 를 출 여 체납 액에  납

부 지를 명  다  2006. 12. 26.부  2008. 8. 20. 지 추가  7회  분 납부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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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출 면  2006. 12. 29.부  2008. 10. 31. 지 55회에 걸쳐 합계 1,798,617,850

원  체납  납부  사실, ③ 그 과 에  울 장  2007. 7. 3. 국 징 법 

85조 2 1항 2 1)에 여 ◇◇◇가 2007. 7. 2. 출  체납 액 분 납부계

획 에 재  종 납부 일인 2007. 12. 31. 지 체납처분  는 결  

고, 이후에도 ◇◇◇  운  황 등  면 히 검토 고 체납  납부 지를 

 평가 여 추가  출  분 납부계획  등에  분 납부를 허용 는 편 

2007. 7. 18.에는 ◇◇◇  이사이자 과 주주인 ▤▤▤를 2차 납 자  지

여 이 사건 조 채권에  납부 고 를 송  사실, ④ 그런데 ◇◇◇는 2008. 

9. 이후 국   국내 경 침체  인  인 소  감소 등  2009. 1.경 부

도가 생 고 이에 울 장  2009. 1. 23. 이 사건 각 부동산  압 에 이

른 사실  각 인   있다.

   인 사실에 면 울 장  압  실익  검토, ◇◇◇  체납  자진납부 

 ◇◇◇  상  운  도모   공식 인 체납 조  등에 라 이 사건 

조 채권에  체납처분  지 아니 다가 ◇◇◇  경 상태가  이상 회복  

어 게 자 이 사건 각 부동산  압 게  것일 뿐, ◇◇◇  □□□에  사해

 출 도를 알면 도 체납  지속  징 고 이 사건 건  담보  보

 도  재량권  남용 여 체납처분  여 주었다고  는 없다.

1) 국 징 법

  85조 2(체납처분 ) ① 장  체납자가 다  각  어느 나에 해당 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

여 체납처분에  재산  압 나 압 재산  매각  통  는 에 라   있다.

   2. 재산  압 나 압 재산  매각  함 써 사업  상  운   있게 어 체납액  징 가 가  

   능 다고 인 는 경우

  국 징 법 시행

  82조 2(체납처분 ) ① 법 85조 2 1항에 른 체납처분  간  그  날  다  날부  

1  이내  다.

  ② 장  체납처분이  체납 액  1항에 른 체납처분 간 이내에 분 여 징  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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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편 납 자  조  체납이 생 다고 여 장에게 그 납 자  

채권자를 여 곧  체납처분에 나아감 써 압  등에 라 체납 사실이 공시

도  여야  가 있다고  는 없다. 그리고  출  함에 있어 그 

책임 에 조  체납 여부 등  인 는 것인 , 국 징 법 6조는 납 증명  

에 여, 7조 2는 신용 보집  등에  체납 보 공에 여, 

법 117조는 납 자에  보  공에 여 각 규 고 있 므 2) □□□이 

◇◇◇에  출  실행함에 있어  ◇◇◇를 통 여 이 사건 조 채권  체납 사

실  인  법이 없었다고  도 없다.

  라  신   다 는 원고   주장도 이  없다.

4. 결

  그 다면 원고  청구는 이  없어 이를 각  것인  1심 결  이  결  같

이 여 당 므  원고  항소를 각 다.

2) 국 징 법

6조 (납 증명  )

 장  납 자 부  납 증명  신청  았  에는 그 사실  인 고 즉시 납 증명 를   

 여야 다.

7조 2 (체납자료  공) ① 장  국 징  또는 공익(공익) 목  여 요  경우  「신용 보

 이용  보 에  법 」 2조 5 에 른 신용 보회사 또는 같  조 6 에 른 신용 보집 , 

그 에 통  는 자가 다  각  어느 나에 해당 는 체납자  인 사항  체납액에  자료

(이  “체납자료”라 다)를 요구  경우에는 이를 공   있다. 다만, 체납  국  여 「국 본법」

에 른 이 신청·심사청구 또는 심 청구  행 소송이 계  인 경우나 그 에 통  는 경우에

는 체납자료를 공 지 아니 다.

  1. 체납 생일부  1 이 지나고 체납액이 통  는 액 이상인 자

  2. 1 에 3회 이상 체납 고 체납액이 통  는 액 이상인 자

법

117조( 보  공) 공 원  납 자가 납 자  권리행사에 요  보를 요구 면 신속 게 공 여야 

다. 이 경우 공 원  납 자가 요구  보  어 있어 청장이 는 에 라 납 자가 드

시 알아야 다고 단 는 그 에 보도 함께 공 여야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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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 장      사 이강원

            사 견종철

            사 이 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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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]

부동산 목

1. ◯◯◯

2.  지상 철근 크리트조 크리트지붕 3  근린생 시   사 실

   1  187.02㎡

   2  406.24㎡

   3  299.94㎡

   지  1  651.26㎡

   지  2  90.35㎡

3. ◯◯◯ 끝. 


